
[개정특허법] 2019. 7. 9. 시행 예정 특허법 개정 내용 – 특허침해 혐의 피고에게 자신의 

구체적 실시태양 제시 의무부과 조항, 징벌적 3배 손해배상액 부과가능 조항 신설 + 신

법의 적용범위 부칙 내용   

 

 

 

신설 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

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

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. 

 

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

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

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

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

 

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

제132조제3항 중 “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를 “구체적 행위

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로 한다. 

 

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

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

로 인정할 수 있다. 

 

신법 적용 범위: 부칙 제3조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2(구체

적 행위태양 제시의무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(2019. 7. 9.)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

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. 

 

 

신설 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제8항 및 제9항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

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



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

상액을 정할 수 있다. 

 

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

 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

 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

 3.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

 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

 5. 침해행위의 기간·횟수 등 

 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

 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

 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

 

신법 적용 범위: 부칙 제4조(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)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의 

개정규정(징벌적 손해배상)은 이 법 시행 (2019. 7. 9.)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


부터 적용한다. 

 

 


